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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회계원칙의 규정방식이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종전 규정중심의

기준은 특정 회계처리 기준을 숫자로 제시하거나 세부항목을 명확하게 열거하였다. 이에 반해 원칙중심의 기준은 해당 기

준의 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례나 지침 등의 구술적 기준을 바탕으로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의 범위 내에서 회계담당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규정중심의 기준과 현재 IFRS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중심의 기준이 이를 적용하는 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규

제기관의 감리가능성 확대가 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은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

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실험참여자는 리스분류와 관련된 가상의 감사상황에서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의사결정을 수행하

도록 설계하였다. 처리변수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과 감리가능성(높음 vs. 낮음)으로 설계(2*2,집

단간 요인)되었다. 회계원칙 규정방식 중 원칙중심기준으로 리스에 대한 K-IFRS규정을 그리고 규정중심기준으로 리스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감사인의 리스분류의사결정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대상자는

현재 4대 대형회계법인소속으로 3년 이상의 감사경력을 보유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하였다. 자료분석결과, 명확한 규정중심

의 기준 보다 불명확한 원칙중심의 기준에서 감사인은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의 의사결정(공격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리가능성이 증가할 때 이러한 의사결정성향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원칙중심 하에서 더 많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하에서 감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IFRS 기준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실험참여자간 응답의 일치정도(consensus)를 검토한

결과, 원칙중심의 기준하에서 감사인들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

견하였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을 증가시킬지라도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칙중심의 기준인 IFRS 하에서는 애매한 기준의 내용을 회계관련 의사결정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

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IFRS와 같은 원칙중심 하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

처리를 할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회계기준(IFRS), 원칙중심, 규정중심, 감리가능성,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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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의 도입 이후 재무회

계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

이 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변화된 회계기준이 갖는 가장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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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심리학 분야의 연구로 Budescu and Wallsten (1985), Olson and Budescu (1997), Zimmer (1983,

1984), Moxey and Sanford (2000), Teigen and Brun (1995, 1999, 2000), Budescu et al. (1988), Wallsten (1990)
등이 있다.

2) 회계담당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감사인 등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회계처리를 하는 성향을 “공격적 의사결정(혹은 회

계처리)”라고 표현하고 있기에(Cuccia et al. 1995),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심적인 특징은 기존의 회계기준이 규정중심(rules-

based)인데 반해, IFRS는 원칙중심(principle-

based)의 회계기준이라는데 있다. 즉, IFRS는 재

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틀 내에서 재무보고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을 원칙에 기반하여 최소한의 지침

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작성자가 원칙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하

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IFRS는 양적 판단의 기준 보다는 질적 판단의 기준

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규

정중심의 경우에 비해, 회계관련 의사결정자의 판단

을 요구한다. 이에 반해 규정중심의 기준은 회계처

리의 선택시 원칙중심의 기준에 비해 보다 명확한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

심)은 기준 내에서 표현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

다. 즉 특정한 회계선택을 적용하기 위한 한계수준

(thresholds, 회계적 사건이 발생될 확률적 판단수

준을 포함)에 대해 규정중심의 기준은 세부항목을

열거하거나 일정한 수치(numeric)로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원칙중심의 기

준은 최소한의 사례나 지침을 통해 일반적인 정의를

제공하거나 구술적(verbal)으로 서술함으로써 보다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가 특정 회계처리를 선택하는데 적용하는

판단기준은 각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별(경영자 및 감

사인 등)로 차이가 있으므로, 앞에 언급한 회계원칙

규정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자별로 최종 선택하는 회

계처리 선택방법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덜

상세한(구술적) 접근이나 상세한(수치적) 접근방식

의 차이는 개인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심리학 이론과 맥

락을 같이한다.1)

이와 관련하여 회계원칙 규정방식에 대한 선행연

구에서는 서로 다른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경영자, CFO 등)의 회계보고성향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있다. 일부 연구결과는 원칙중심

(규정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 의뢰인에게 보다 유

리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향(“공격적 의사결정”이라

함2))을 감소(증가)시킨다고주장하고있으나(Maines

2007; Nelson et al. 2002; Mergenthaler 2009;

Agoglia et al. 2011; Psaros and Trotman

2004), 그 반대의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Hackenbrack and Nelson 1996). 이와 같이 회

계원칙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들의 재무보

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기준의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요

구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이므로 이러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원칙중심의 기준이 재

무보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FASB 2002), IFRS가 본격적으로 도

입된 현 시점에서 회계기준의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한편 IFRS와 같은 복잡한 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성이 특별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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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작성자가 기한 내에 IFRS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을 공

표한 바 있다.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FRS 정착기(2~3년) 동안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IFRS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작
성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계감독부서 전직원을 투입하여 2011년 1분기 보고서를 일제 점검하는 등 IFRS의 성공적 정착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하였다(금융감독원 2011).

4) 감독기관의 감리확대에 대하여 이재은(2011)과 정태범(2008) 등의 연구가 있으나, 각각 품질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측면과 감리에 따
른 사후 조치를 파악한 바 있다.

5) 이는 미국의 대형회계법인과 업무를 제휴한 국내 대형회계법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삼일, 삼정, 영화,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있고(Schipper 2003), 원칙중심의 회계원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회계처리 선택권

의 확대가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회계감독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SEC 2003).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는 IFRS하에서 재무정보 공시의 충

실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다.3) 이와

같은 감독기관의 감리 확대는 IFRS의 도입으로 인

해 급변한 회계환경 하에서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가

기업의 재무적인 실질을 보다 충실히 보고하도록 유

도하는데 감독기관의 감독강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에 기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IFRS와 관련

하여 내부규제(감사위원회)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재

무제표작성자의 공격적 보고성향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Agoglia et al. 2011), 감독기관의

감독강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4) 특히, 최근

과 같이 회계기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감리확대가 기업의 정확한 재무보고와

감사인의 충실한 감사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

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이 증가할 때 감사인의 회계처

리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

(처리변수)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우

선 본 연구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

정자인 감사인의 회계처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정

한 사안에 대하여는 규정방식이 다른 두 개의 회계기

준이 있다. 즉 사례나 지침에 의한 정의를 구술적으

로 표기하여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원칙중심 기

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숫자나 세

부항목을 열거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중심

의 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규정방식의 회계기준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는 회계기준의 규정방식이 회계관련 의사결정에 미치

는 영향을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 쉽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회계원칙의 규정방식이 감사인

의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이 감

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IFRS가

도입이 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회계감독기관

이 그 감독기능의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이 실제 회

계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

정 회계상황에서 감사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행태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실험대상자는 3년 이상의 감사경

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4대 대형회계법인(Big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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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중 K-IFRS와 동일한 방식인 원칙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도 많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사인 리
스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규정중심으로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규정중심의 기준으로 표현하였다.

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하였다. 실험참여

자는 리스규정과 관련된 가상의 감사상황에서 피감

사기업의 회계처리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

다. 처리변수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

정중심)과 감리가능성(높음 vs. 낮음)이다. 특히 회

계원칙 규정방식중 원칙중심의 기준으로 리스에 대

한 K-IFRS를, 그리고 규정중심의 기준으로 일반기

업회계기준 중 리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6) 처

리변수는 모두 집단간 요인으로 설계되었고, 실험집

단은 총 4집단(2*2)으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수는 감

사인이 결정하는 리스분류의사결정으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실험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우선 회계원칙

규정방식은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규정중심에 비해 원칙중심의 회계

기준 하에서 감사인들은 더 공격적인 회계보고성향

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회계기준의 적용

에 있어서 숫자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

(규정중심) 보다 구술적으로 표기하여 덜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는 경우(원칙중심)에는 감사인의 공격적

보고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규정중심에 비해 세부적인 지침없이 불명

확하게 제시되는 원칙중심의 기준은 경영자 등 회계

관련 의사결정자들이 이를 실무적으로 해석하고 적

용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선택을 할

유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최근 IFRS가 글

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회계기준제정의 방향은 원칙중심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 감사인의 공격적 의사

결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IFRS 기준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실험참여자간 응답의 일치정도(consensus)

를 검토한 결과,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 감사인들

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선

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을 증가시킬지라도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감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칙중심의 기준인 IFRS 하에서는 애

매한 기준의 내용을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IFRS와 같은 원칙중심하에서 동일

한 거래에 대하여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IFRS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감리가능성은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

감사인의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IFRS

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이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을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의 보다 철저

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

행연구를 검토 및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을

정리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자료분석 결과와 연구결

과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과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제시

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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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C(2003, p.23)은 규정중심 기준의 주된 특성이 상세한 이행지침을 유도하게 하는 예외와 명확성임을 제시하였다.

8) 유사한 관점으로, Schipper(2003, p.67)는 회계기준은 재무보고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으로부터의 편차를 허용하는
유일한 방법이 원칙 내에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예외적인 항목(범위상의 예외) 혹은 특정 처리(처리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항목이 복

합된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는 기준의 길이와 복잡성이 추가되며, 예외의 범위

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9) 이 밖의 표현상 차이에 대한 실례로, 연구개발비 관련 기준에서는 보다 규정중심의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는 SFAS 2에서는 비용에

대한 항목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원칙중심의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는 IAS 9(FRS-13)에서는 사례와 지침에 의한 일반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Bruce et al. 2006)

Ⅱ. 이론적 고찰과 가설의 설정

2.1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

최근 IFRS의 도입은 회계원칙의 규정방식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차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선택적 회계처리의 적용과 보고에

대한 학계 및 실무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회계

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두 가지(①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의미와 판단, ②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재무보고성향의 관련성)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하에

서는 이러한 두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

을 제시한다.

첫 번째 주제는 회계기준에서 규정중심과 원칙중

심의 규정방식이 갖는 의미ㆍ특성과 각 기준에 대

하여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최근 회계기준의 변화

와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에서 규정중

심과 원칙중심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분명

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

임을 지적하고 있다(Hail et al. 2010; SEC

2003). 이러한 의미와 관련하여, 규정중심의 기준

에 대한 일반적인 학계 및 감독기관의 검토와 해석

은 규정중심이 “(1) 명확한 한계수준(bright-line

thresholds), (2) 적용범위와 기간의 예외(scope

and legacy exceptions), (3) 광범위한 이행지침

(large volumes of implementation guidance),

(4)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a high level of detail)”

의 특성을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FASB 2002,

2004; Nelson 2003; Schipper 2003; SEC

2003).7) 이와 같은 특성들은 규정중심의 기준을 원

칙중심의 기준 보다 상세하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

에(Nelson 2003),8) 규정중심과 원칙중심의 회계

기준은 표면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된다. 즉, 실

제 회계기준에서 표현되는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정한 회계선택을 적용하기 위한 한계수준

(확률적 판단수준도 포함하여)이 서로 다른 방식으

로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규정중심의 기준은 해당되

는 한계수준의 각 항목을 열거하거나 일정한 수치

(numeric)로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한계선을 표현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원칙중심의 기준은 사례나

지침에 대해 일반적인 정의를 제공하거나 구술적인

표현(verbal)으로 서술함으로써 보다 덜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확률적인 판단수준

에 대해, 규정중심 기준에서는 ‘80% 라는 수치적인

표현’으로 제시하는 데 비해, 원칙중심의 기준에서는

‘상당히(very likely) 라는 구술적인 표현’으로 제시

하고 있다.9)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구술적인 접근방식

(즉 원칙중심 기준)이 숫자에 의한 접근방식(즉 규

정중심 기준)에 비해 개개인에게 더 쉽고 자연스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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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BC(rule-based continuum) 점수는 기준이 규정중심의 특성을 포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서, 이 특성에는 기존 연구

(Shipper 2003; Nelson 2003)에서 규정중심이 갖는 특성으로 주로 제시되어 온 4가지 특성(: (1) 명확한 한계수준(bright-line

thresholds), (2) 적용범위와 기간의 예외(scope and legacy exceptions), (3) 광범위한 이행지침(large volumes of
implementation guidance), (4)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a high level of detail))이 포함된다. RBC 점수는 기준이 제시된 각 특

성을 포함하면 1점씩 증가하여, 0점(기준이 모든 특성을 불포함)에서 4점(기준이 모든 특성을 포함)의 범위를 갖는다.

11) 연구자들은 규정중심의 기준이 위배되었을 때(violated) 이익조정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규정중심의 기준을 위배하였을 때, 덜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수 있으며(Budescu and Wallsten 1985; Olson

and Budescu 1997; Zimmer 1983, 1984), 추

가적인 비수치상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고, 차별적

인 구절은 동일한 수치의 확률을 전달하거나, 더 혹

은 덜 설득력이 있거나 다른 강조점을 전달할 수도

있음(Moxey and Sanford 2000; Teigen and

Brun 1995, 1999, 2000)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확률에 대해 제시된 서술적 문구는, 수치로 제시된

경우에 비해, 보다 더 모호할 수 있음이 주장되고 있

다(Budescu et al. 1988; Wallsten 1990). 한

편, Bruce et al. (2006)은 회계기준에서 원칙중

심과 규정중심의 기준의 차이가 갖는 통계적 의미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원칙중심 기준은 규정중심의

기준에 비해, 거래수준과 재무보고수준에 있어 보다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기준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한계수준 혹은

확률적 평가에 대한 표현방식의 차이는 특정한 회계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회계기준을 이용하는 의

사결정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회계처리 상황에

대한 규정방식이 다른 두 가지 회계기준이 있는 상

황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중

심의 회계원칙(리스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대적으로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원칙중

심의 회계원칙(리스의 경우는 K-IFRS)이 의사결정

자의 회계상황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주제는 기준상의 회계원칙 규정방식이 회

계관련 의사결정자(재무제표작성자 혹은 CFO 등)

의 재무보고성향(즉, 충실하게 보고 하는가 혹은 기

회주의적 이익조정 등을 하는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까지 특정방식이 공격적인 재무

보고성향을 확대 혹은 축소시킬 수 있다는 논의에

대하여는 회계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Mergenthaler 2009).

우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에서 원칙중심(규정

중심)의 회계기준이 공격적 보고를 감소(증가)시킨

다고 주장하고 있다. Maines(2007)는 한계수준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덜 명확한 기준을 가

지고, 공격적인 보고를 정당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Nelson et al.(2002)은

상세한 지침이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재무제표작성

자들은 공격적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로 인한 불확

실성이 보다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없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최고경영자가 기준이 명확할 때는 정형화

된(structured) 거래를이용하여이익을조정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때에는 비정형화된(unstructured)

거래를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행태를 발견하였

다. 그리고 Mergenthaler(2009)는 기준이 규정중

심의 특징을 포함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치를 개

발(Rule-Based Continuum, RBC)10)하고, 규정

중심의 특성과 이익조정 간에 정(+)의 관련성이 있

음을 파악하였다.11) 또한 Psaros and Trotman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리스 규정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2권 제1호 2013년 2월 지우세요91

12) Psaros and Trotman(2004)은 추가연구로 차별적인 명확성 기준이 재무제표작성자들의 보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보
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제안하였다.

13) Jamal and Tan(2010)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회계기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경영자의 회계보고 선택은 감사

인의 유형(원칙지향, 규정지향 혹은 고객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2004)은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특정한 회계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공

격적인 판단을 정당화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

자들은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수준을 포함하지 않았

던 첫 번째 실험에서 기준의 명확성 수준이 보고행

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효과에 대해 정확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실

험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의 상황을 설정하여 실험

간의 결과비교를 통해, 규정중심에서 보다 공격적

인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12) 한편,

Agoglia et al.(2011)은 미국의 리스규정을 이용

하여 명확한 기준 혹은 덜 명확한 기준의 차이가 재

무제표작성자의 회계처리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참여자들은 명확한 리스

분류기준(규정중심)이 제시된 경우에 비해, 덜 명확

한 리스분류기준(원칙중심)이 제시될 때 보다 덜 공

격적인 보고성향을 나타냈다. 이에 원칙중심의 회계

기준이 궁극적으로 충실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발

견하였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규정중심(원칙중심)의 회계

기준이 공격적 보고를 축소(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Hackenbrack and Nelson

(1996)은 감사인은 자신의 유인(incentive)과 일

치하는 의사결정의 보고를 승인하며, 그들의 의사결

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애매함

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FASB(2002.

9)도 원칙중심의 접근이 “오용(abuse)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계기준에서 원칙은 기준의 의

도와 정신에 일치하는 선의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

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은 대

체로 명확한 규정중심의 기준이 더 공격적인 의사결

정을 유도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반대의 연구결과도 보고하고 있어, 일관된 연구결과

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즉, 연구자들은 원칙중심의

기준체제가 재무보고를 보다 의미 있게 하든지 혹은

덜 명확한 지침을 오용하도록 유도하든지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제시한

다.13)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원칙중심의 기준은 경영

자의 기회주의적 회계처리가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을 나타내며, 이는 IFRS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에

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원칙의 규정방식이 회계

관련 의사결정자의 회계보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숫자

나 열거된 항목을 통해 명시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는 방식인 규정중심의 기준 하에서의 회계관련 의

사결정과, 사례나 지침에 의한 정의를 구술적으로

표기하여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원칙중심의 기

준하 에서의 회계관련 의사결정의 결과를 비교하고

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관련된

회계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이며, 선행연

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감사인의 의사결정

행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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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현상의 예측방향을 포함하지 않는 양측검정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15) 현재 IFRS를 이용하는 국가들은 감사위원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최근에 설치해서 미국의 감사위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

이다. 따라서 원칙중심 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강도와 공격적 재무보고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직접적 증거는 없으며, 존재나 강도와
관련하여 간접적 증거는 명확한 결론을 유도하고 있지 않다(Collier and Gregory 1996; Peasnell et al. 2000; Chen and

Cheng 2007).

16)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은 본문에서 감사위원회 강도(audit committee strength)로 표현하였고,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수준을 타나
내는 기업 내부의 상황변수로 감사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재무관련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실

험설계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을 나타내는 감사위원회의 특성(독립성 활동성, 전문성)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감사위

원회 강도)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이 높은 경우는 감사위원은 기업과 특정 관계
가 없으며(독립성), 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전문성), 감사위원회의 빈도가 높은 상황(활동성)으로 설계하였다. 반면 감사위원

회의 감독수준이 낮은 기업의 경우는 기업과 관계가 없는 감사위원은 한명(두 명은 해당기업의 과거 임원임)이며(상대적으로 낮은

독립성), 한 명의 재무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낮은 전문성), 감사위원회의 빈도가 낮은 상황(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성)으로 설계하
였다.

17) 원칙중심 제도 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공격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

은 없었다.
18) 그러나 덜 공격적인 의사결정이 산업표준과 다르면 IFRS 하에서는 감사인이 증가된 법적위험을 예측하고 피함으로써 이러한 (감사

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제거됨을 제시하였다.

가설 1: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

심)은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14)

2.2 감리가능성

회계환경은 많은 기준과 규제(standards and

regulations)를 포함하고 있다. 기준과 규제는 다

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규제당국이나 규정제정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Bonner 2008, p.251). 회계관련 상황에서 이러

한 기준과 규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자들의 판단

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IFRS가 도입되면서 규제나 관

리ㆍ감독이 회계 관련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관

리 및 감독기구는 대표적으로 기업의 내부감독기구

및 외부감독기관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감리ㆍ감

독 등은 경영자로 하여금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적발

위험의 불확실성과 처벌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goglia et al.(2011)은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기

업내부감독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이 재무보

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15) 규정중심

의 제도 하에서 감사위원회의 감독수준16)이 낮은 경

우 보다 높은 경우 덜 공격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발

견하였다.17)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회계관련 규제와 연결하여

소송위험과 회계원칙 규정방식 그리고 감사인의 의

사결정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기존연구가 규정중심

의 회계기준이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고 주

장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의견이 제시하는 상황에

서, Donelson et al.(2010)은 규정중심의 회계기

준이 낮은 소송발생율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Kadous and Mercer(2011)은 IFRS하에서

회계기준의 불명확성이 증가할 때 감사인의 법적의

무가 증가되도록 유도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자

들은 불명확한 기준(IFRS)일 때 감사인이 덜 공격

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이 산업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감사인에게 불리할 가

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18) 그러나 감사인이 보다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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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판단일치정도는 응답자간의 응답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응답의 분포의 모양이나 표준편차 등으로 알 수 있다. 판단일치
정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Ⅳ.4.판단일치정도(consensus)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품질>에 기술되어 있다.

사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불명확한 기준이 감사인에게 미칠 이러

한 상반된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을 신중히 하여

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IFRS 정착기(2-3년)

동안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IFRS 재무정보가 충실

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계감독부서

전직원을 투입하여 2011년 1분기 보고서를 일제 점

검하는 등 IFRS의 성공적 정착에 감독역량을 집중

할 계획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1). 이러한 상

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IFRS 도입 이후 최근 금융감

독원의 회계감독 확대 등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이

러한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 확대의 효과에 대해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감리가능성이 증가할 경우, 감사인의 공

격적인 의사결정은 감소할 것이다.

2.3 기존연구와의 차이점과 본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

중심)과 감리가능성(높은 vs. 낮음)이 감사인의 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리스규정을 통해 알아보고

자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차별적인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

고 있으나(Agoglia et al. 2011; Jamal and Tan

2010; Mergenthaler 2009; Donelson et al.

2010),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

을 갖는다.

첫째, 실험상에서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이다.

Agoglia et al.(2011)과 Jamal and Tan(2010)

역시 본 연구와 같이 리스규정을 실험상에 이용하였

으나, Agoglia et al.(2011)은 현재 미국에서 적용

되는 기준(SFAS No. 13)과 현재 미국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 기준(IAS 17)을 실험상에 반영하였다.

또한 Jamal and Tan(2010)은 현재 적용되는 기

준(SFAS No. 13, IAS 17)과 현재 도입을 준비

중이고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은 기준을 반영하여 이

로 인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

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원화되어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간의 차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험대상인 실험참여자의 차이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재무제표작성자(CFO)를 대

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Agoglia et al. 2011;

Jamal and Tan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준의 차별적인 규정방식의 제시 혹은 감리가능성

이 재무제표작성자가 아닌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만을 실험

참여자로 한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응답자의 평균만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간의

판단의 일치정도(consensus, 판단일치정도)를 추

가로 분석하였다. 판단일치정도는 의사결정연구에서

정확성(accuracy)과 함께 판단 및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품질측정치로서인식되고있다(Booner 2008,

p.42).19) 따라서 결과의 해석 시 실험상황에서 실

험참여자들의 판단일치정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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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가설 1>

감사인의 판단과 의사결정

(리스회계처리 상황)

회계원칙 규정방식

(원칙중심 vs. 규정중심)

감리가능성

(높음 vs. 낮음)

<환경적 요인: 기준> <환경적 요인: 규제>

<그림 1> 연구모형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두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실

험상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재무제표작성자가 아

닌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회

계기준제정기관에게 보다 효과적인 회계원칙제정 방

향을 제시하고 감독당국에게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

한 합리적인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1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원칙의 규정방식과 감리가

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자 하며, 분석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본 연구는 두 개의 처리변수

(treatment variables: 회계원칙의 규정방식 및

감리가능성)가 종속변수(dependant variable: 감

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러한 회계원칙의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은

Roberts(1998)가 제시한 회계관련 의사결정상황에

서 감사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에

속하며, Bonner(2008)가 정의한 규정(standards)

과 규제(regulations)에 해당하는 변수이다.

3.2 실험참여자

본 연구의 실험참여자(subjects)는 가상의 회계

감사상황에서 피감사기업의 회계상황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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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행연구에서는 고객(피감사기업)과의 관계(McGill 1990; Reckers et al. 1991)나 조직(회계사)에 대한 감사(관리 정도)등
(McGill 1990)에 의해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감사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1) 본 연구는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관계된 변인을 가능한 통제하여 이루어지는 준실험설계

(quasi-experimental design)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넓은 의미의 실험설계에 포함되므로 실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2)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Agoglia et al. (2011)의 실험설계를 수정한 것이다.

23) RBC(rule-based continuum) 점수에 대한 설명은 <주석 10>를 참고하시오.

감리가능성

회계원칙 규정방식
높음 낮음

원칙중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G11 G21

규정중심(일반기업회계기준) G12 G22

<표 1> 실험설계

및 의사결정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참여자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추가로, 실제로 회계감사상황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일정기간

이상의 회계감사 경험을 보유한 경우 가능하다. 또

한 소규모 회계법인이나 개인사무소에 소속된 회계

사와 Big 4에 소속된 회계사의 판단과 의사결정행

태는 소속된 조직의 규모에 따른 고객(피감사기업)

과의 관계 혹은 조직 고유의 속성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감사상황을 현실

의 감사상황처럼 적용하여 인식이 가능하고 독립적

인 판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Big 4에 재

직 중이며 최소 3년 이상의 감사경력을 보유하고 있

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

다. 또한 직급이나 연령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급과 연령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였다.

3.3 실험설계

3.3.1 개요

본 연구는 가설검정을 위하여 두 개의 처리변

수(회계원칙규정 및 감리가능성)를 집단간 요인

(between-subjects factors)으로 조작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실험21)을 설계하였다.

<표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회계원칙 규정방식

(원칙중심 vs. 규정중심)과 감리가능성(높음 vs. 낮

음)을 모두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총 4개의 집

단(2*2, G11, G12, G21, G22)으로 설계하였다.

실험참여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험과업은 리스

와 관련된 가상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22)

본 연구에서 리스규정을 회계상황의 조작에 이용한

이유는 Donelson et al.(2010)이 리스기준을 회

계원칙 규정방식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반영하

는 규정으로 제시한 것에 기초하였다. 즉, 리스에 대

한 현행 미국 규정(SFAS No. 13, 우리나라의 일

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은 Mergenthaler(2009)

에 의하여 측정된 RBC점수23)가 4로 전형적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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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실험참여자의 속성의 측정

인구통계적 특성 및 위험선호태도의 측정

<2단계> 본 실험절차

[section 1] 가상기업의 감사인으로서의 가정과 리스자산 분류기준의 제시

[section 2] 가상기업의 기계장치의 취득(리스계약) 및 기타상황

[section 3] 리스분류 의사결정

<3단계> 처리변수의 적절성 평가

<표 2> 실험절차

24) 집단별 조작상황은 <4) 변수의 측정>을 참고하시오.

25) 처리변수의 적절성평가는 실험참여자가 실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참여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절차이며,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고서 감리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실제 참여한 실험상황과 응답자의 응답이 일치하는 가로 판단하였다. 추가로 본 실험에서는

중심의 기준인데 비하여, IFRS(IAS 17, 우리나라

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동일)는 RBC 점수가 2

로, Donelson et al.(2010)이 검토한 20개 기준

중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규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리스분류사례를 이용하여 원칙중심과 규정중심 기준

간의 차이를 실험상에 반영하였다.

3.3.2 실험절차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한 설문지는 다음 <표 2>와

같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1단계>에서는 실험참여자의 속성을 측정하

는 단계로, 인구통계적 특성 및 위험선호태도를 평

가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

는 본 실험절차로 실험참여자가 감사인임을 가정한

후, 피감사기업인 ㈜A에서 발생된 리스회계처리와

관련된 가상적 감사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단

계이다. 본 단계는 세부적으로 세 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section 1]에서는 리스자산의

분류기준이 각 실험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방식

의 회계기준으로 제시된다.24) [section 2]에서는

㈜A가 리스계약을 통해 기계장치의 취득한 상황과

기업이 처한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 구

체적으로 리스자산 취득에 대한 두 가지의 회계처리

결정(운용리스로 분류 혹은 금융리스로 분류)이 ㈜

A의 재무상태 및 재무비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현

재 기업의 재무상황, 피감사기업인 ㈜A(고객)와 감

사인(실험참여자)이 속한 회계법인과의 관계를 제시

하였다. 추가로 감사보고서의 감리가능성에 대한 정

보를 제시하고, 피감사기업인 ㈜A의 요구사항을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ection 3]에서는 제시된

상황을 고려하여 ㈜A의 감사인으로서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설

문이 끝나면, 마지막 <3단계>에서 처리변수의 적절

성 평가(manipulation check)를 위한 문항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적절성 평가는 실험참여자

들이 실험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실험질문에 응답하

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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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여자들이 실험에 보다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실험참여자들에게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사례의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

이 있으며,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이 실제 사례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응답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부
록>의 설문지 참고).

26) 이외의 다른 조건은 금융리스분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리스분류의사결정이 리스기간 기준에 한정되도록 실험상

황을 조작하였다.
27) 자세한 실제실험상황과 조작변수별 제시문구는 <부록>의 설문지를 참고하시오.

3.3.3 실험과업

본 연구의 실험참여자(감사인)는 가상적 실험상황

에서 회계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업을 수행한

다. 본 연구의 실험상황은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연

결하여 ㈜A가 리스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상황을 가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경제적 내

용연수는 10년이며, 5년 동안 취소불능한 상황임을

설정하였다. 또한 리스계약은 해당 자산의 최초의

해지불능기간 말(5년도 말)에 일정비율로 월별 리스

료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option을 포함하지만, 이 option을 행사할

지 여부는 현재로서 불분명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만약 option을 행사하면(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면) 총 경제적 내용연수 10년 중 리스기간

이 8년이 된다. 따라서 option의 행사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실험참여자들이 리스기간을 기준으로

운용리스 혹은 금융리스로 분류하게 된다.26) 본 연

구에서 가상한 리스계약의 경우, 만일 리스계약기간

을 갱신한다면 리스기간이 8년이 되어 규정중심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7.5년을

초과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갱신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고객의 요

구 등 여러 변수가 감사인의 최종판단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원칙중심인 K-IFRS하에서

리스자산 분류는 보다 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계약의 갱신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확실한 리스기간이 5년이며, 만일 갱신한

다 하더라도 앞의 종전기준에 비추어 그 초과하는

기간(불과 0.5년)이 길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무지침이 없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하에

서는 이 리스자산에 대한 분류는 감사인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리스자산

을 분류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인이 불분명한 상황

에서, 관심변수인 회계기준 규정방식과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최종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험을 수행하기 전, 현업에

서 근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실험 내

가상적 감사상황 및 실험과업의 현실적인 타당성 그

리고 지문의 이해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

실험(pilot test)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현실과 근접한 감사상황을 실험환경에 반영하도

록 하였다.

3.3.4 변수의 측정27)

(1) 처리변수: 회계원칙 규정방식 및 감리가능성

① 회계원칙 규정방식: 원칙중심 vs. 규정중심

본 실험에서는 ‘회계원칙 규정방식’을 ‘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두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조작하였으

며,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

반회계처리기준(K-GAAP)에서의 리스관련 회계원



심태섭․배수진

98 경영학연구 제42권 제1호 2013년 2월

처리변수

(회계원칙

규정방식)

리스관련 규정
조작

공통규정 실무지침

원칙중심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K-IFRS

제1017호

문단 10 중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

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

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실무지침 없음

규정중심

(일반기업회계

기준)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13장

문단 13.6 중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

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

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3)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이면 문

단 13.6⑶의 경우에 해당한다”(실무지침

13.6)과 (4)와 관련하여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100

분의 90 이상이면 문단 13.6⑷의 경우

에 해당한다.”(실무지침13.7)로 규정

<표 3> 원칙중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규정중심(일반회계처리기준)에서의 리스관련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차이:

리스분류기준(금융리스 분류기준) 중

28) 물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이라는 문구도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리스기간”에 국한하기에 이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칙 규정방식을 실험에 반영하였다. 즉 리스에 대한

원칙중심의 규정으로 K-IFRS 제1017호를, 리스에

대한 규정중심의 규정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

장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리스분

류에 대한 기준(금융리스 분류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두 규정의 차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리스기준에서 구체적인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차이

가 발생되는 부분은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내

용연수의 상당부분)”이라는 문구이다.28) 우선, 본

실험에서는 ‘원칙중심 기준’으로 조작되는 집단의 경

우(G11, G21)에는 리스에 대한 K-IFRS 제1017

호 문단 10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 문

단 10의 (3)인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

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대한 “실무지침이 전혀 없

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감사인이 하여야 할 것입니

다”의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규정중심의

기준’으로 조작되는 집단(G12, G22)의 경우에는

리스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3.6에 해당하

는 문구를 제시하고(이 문구는 앞의 K-IFRS 제

1017호 문단 10과 동일함), 이와 동시에 문구에 대

한 실무지침규정(13.6 및 13.7)을 제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위 (3)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이면(실무지침 13.6)

위의 (3)의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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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실제로 K-IFRS 도입 이후, 금감원이 IFRS 정착기 동안 재무제표에 IFRS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공표한 것을 실험상황에 반영하였다(금융감독원 2007 “IFRS 재무정보 공시 충실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

향” 정례 브리핑 자료).

30) Roberts(1998)는 세무관련 상황에서 고객의 수익이나 운영성과가 감사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31) 이러한 두 가지의 리스분류의사결정(운용리스 혹은 금융리스)이 ㈜A의 재무상태 및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

었다.

또한 현재 K-IFRS는 상장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칙중심’을 가정한 집단(G11,

G21)은 상장기업을 가정하였으며, ‘규정중심’을 가

정한 집단(G12, G22)은 비상장법인으로 가정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리스규정과 관련하여, ‘원칙

중심’을 가정한 집단(G11, G21)은 (주)A를 상장기

업으로 가정하고, 준거하여야 할 회계기준으로 ‘원

칙중심’인 ‘K-IFRS 제1017호 문단 10’을 제시하였

다. 이에 비하여 ‘규정중심’을 가정한 집단(G12,

G22)은 (주)A를 비상장법인으로 가정하고, 준거하

여야 할 회계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을

실험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

② 감리가능성: 높음 vs. 낮음

감리가능성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감리가능성이 높은 집단(G11,

G12)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추후 2~3년 동안

품질관리감리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발표하

는 것을 가정하였으며,29) ㈜A에 대해 지난 5년 동

안 감리가 실시된 적이 없고, 유사업종의 기업에서

분식회계 문제가 지적되어 감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 리스분류와 관련된 내용이 중

점 점검 대상임이 공시된 바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

면 감리가능성이 낮은 집단(G21, G22)의 경우에는

최근 ㈜A가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큰 지적사항이 없어서, 현재 감리가능성은 매

우 낮은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2) 종속변수: 리스분류 의사결정

본 논문은 제시된 처리변수가 감사인의 의사결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상황에서 ㈜A의 감사인으로서 리스거래에

대한 판단을 선택하도록 하였다(금융리스로 확실히

처리(㈜A에 불리하게)하면 1, 운용리스로 확실히

처리(㈜A에 유리하게)하면 11). 추가로 이러한 선

택이 감사의견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가정

하였다.

(3) 통제변수

처리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는 모든 실험집단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가

정하여, 이 변수가 결과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였다.

① 피감사기업(고객)의 재무상황과 감사인의 의사

결정(리스분류 의사결정)이 주요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피감사기업이 처한 상황은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30) 이에 본 연구는 감사인의 두

가지 리스분류 의사결정에 따라 ㈜A의 당기 말(리

스계약이 속한 첫 해)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모든 실험집단에 동일한 상황으로 제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A의 해당 자산을 운용리스

가 아닌 금융리스로 분류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적

자보고(당기순손실)로 전환되며, 이로 인해 이익관

련 재무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제시하였다.31) 또한 “㈜A는 현재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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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 268,430,807 원 -88,658,694 원

EPS 14.78 원 -4.88 원

ROA 0.21% -0.07%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88.44% 92.34%

32) 이와 같이 피감사기업이 재무적으로 곤경한 상황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회계처리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모든 집단에서 감사인이 동일하게 처한 피감사기업의 (재무적 곤경)상황에서, 특정한 처리변수(회계원칙 규정방식, 감리가능성)
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사인의 판단성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분석결과의 차이는 없다. 단, 이러한 재무적 곤경 상

황의 차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응답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

33) 이는 ㈜A의 관계회사 총 5개를 포함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실험참여자)에게 중요한 고객임을
가정하기 위한 문구이며, 경우에 따라 감사인(실험참여자)이 피감사기업을 중요하지 않은 고객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에 중요한 고객임을 실험설문지에 명시하였다.

34) 즉, 이 경우 5년 말에 갱신할 경우 리스기간이 총 8년이 되어 경제적 내용연수의 10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감사인은 리스기
간 기준과 관련하여 금융리스로 판단하는 상황임을 가정하였다.

회계원칙 규정방식
감리

가능성

실험

집단
참여

부적합한

실험참여자 및

응답누락주1)

적절성

평가주2)
유효수

원칙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높음 G11 50 (-)3 (-)9 38

낮음 G21 50 (-)1 (-)13 36

규정중심

(일반기업회계기준)

높음 G12 53 (-)4 (-)10 39

낮음 G22 51 (-)1 (-)17 33

계 4집단 204 (-)9 (-)49 146

주1) 감사경력이 3년 미만인 실험참여자(8명)와 응답이 누락된 실험참여자(1명)를 분석대상에서 제거함.

주2) 처리변수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통해 오답을 응답한 모든 실험참여자를 분석대상에서 제거함.

<표 4> 실험실시현황

관 차입금이 있고 향후 5년 동안 이 차입금을 유지

해야 하지만, 주요 재무비율이 현재보다 악화되면

차입금 상황압력이 예상됨”을 가정하였다.32) 즉 본

실험에서는 해당 리스거래를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의사결정이 ㈜A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가정하

였다.

② 피감사기업(고객)의 중요성

선행연구에서 감사인에게 고객의 중요성은 감사인

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McGill 1990; Reckers et al.

1991).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감사인이 ㈜A와 관

련된 5개 회사를 감사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고객

으로 가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였다.33)

③ 피감사기업(고객)의 요구

Roberts(1998)는 고객의 선호(요구)가 회계관련

전문가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

에서 특정 회계처리에 대해 피감사기업이 요구하는

상황임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제하였다. 구체적으

로 “리스계약 건에 대해 감사인은 ㈜A가 3년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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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명)

비율

(%)
구 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06 72.60

연령

30세 미만 20 13.70

여성 40 27.40 30-39세 108 73.97

소속

회계

법인

삼일 50 34.25 40-49세 17 11.64

삼정 33 22.60
감사

경력

5년 미만 47 32.19

한영 38 26.03 5-9년 52 35.62

안건 25 17.12 10년 이상 47 32.19

주) 설문항목상 누락된 응답은 통계량 계산에서 제거함.

<표 5>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35) 이밖에 분석에 이용된 실험참여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참여자의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참여자의 위험선호태도는

Young(1985)이 제시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참여자가 복권을 사는 상황을 가정하여, 당첨되면 10,000원을 받
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0원)으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권의 가격이 5,000원일 때 복권에 당첨될 확률

이 몇 %이상이면 이 복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 때 실험참여자가 응답한 당첨확률이 50% 미만이면 위험추구

형, 50%면 위험중립형 그리고 50% 초과면 위험회피형 태도를 갖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위험회피형은 53.43%(N=78),
위험중립형은 37.67%(N=55), 위험추구형은 8.90%(N=1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위험회피형에 속하는 실험참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갱신 option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

만,34) ㈜A의 회계담당자가 행사여부가 불분명한 상

황이므로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

하는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A는 이번 리스

처리가 금융리스로 처리되어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

화되면 차기 이후의 감사계약이 불투명해질 수 있

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Ⅳ. 자료분석

4.1 실험실시현황 및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지는 Big 4에 각각 60부씩 배포(총 240부)되

어 총 20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5%).

회수된 설문지 중 감사경력 3년 미만인 응답자와 실

험질문에 대해 응답이 누락된 실험참여자를 제외하

였다. 추가로 처리변수에 대한 적절성평가 문항에서

오답을 응답한 실험참여자를 모두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146매(유효율:

71.57%)였다. 이상의 실험실시현황은 다음 <표 4>

와 같다.

다음의 <표 5>에서는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

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에 응답

한 실험참여자는 남성(N=106, 72.60%)이 여성

(N=40, 27.40%)에 비해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연령은 30세에서 39세까지의 응답자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경력은 5년 미

만(3년 미만은 제거), 5-9년 그리고 10년 이상을

보유한 실험참여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실험

참여자들의 감사경험의 차이로 인한 편의(bias)는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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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가능성

구분

회계원칙 규정방식

높음 낮음 계

집단
유효수
(N)

평균주)

(Mean)

표준
편차
(Std.
Devia
tion)

집단
유효수
(N)

평균주)

(Mean)

표준
편차
(Std.
Devia
tion)

유효수
(N)

평균주)

(Mean)

표준
편차
(Std.
Devia
tion)

원칙중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G11 38 5.05 3.093 G21 36 5.47 2.903 74 5.26 2.989

규정중심
(일반

기업회계기준)
G12 39 4.82 2.818 G22 33 4.94 2.947 72 4.88 2.858

계 77 4.94 2.939 69 5.22 2.915 146 5.07 2.921

주) 리스분류의사결정(1= “금융리스로 처리”(㈜A에 불리)이며, 11= “운용리스로 처리”(㈜A에 유리))에 대한 평균값.

<표 6> 기술통계량

4.2 예비분석

본 절에서는 가설검정에 앞서 각 실험집단에서 실

험참여자(감사인)의 응답(리스분류의사결정)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예비분석을 제시한다.

4.2.1 기술통계량

<표 6>에서는 각 실험집단의 응답(리스분류의사결

정)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집단별로 조작

된 처리변수(회계원칙 규정방식, 감리가능성)에 따

라 실험참여자들은 집단별로 리스분류의사결정에 약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회계원칙 규정방

식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준인 규정중심(mean=

4.88)일 때 보다 상대적으로 덜 명확한 기준인 원칙

중심(mean=5.26)일 때,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분류(피감사기업((주)A)에 유리한 결정)하는 경향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참여자들은 원

칙중심의 회계원칙 규정방식에서 보다 피감사기업

(㈜A)에 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여, 공격적인 의사결

정행태가 보고되었다. 또한, 감리가능성이 높은 집

단(mean=4.94)에 비해 낮은 집단(mean=5.22)

에서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경향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감리가능성이 낮을 때 보다 공격

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4.2.2 예비분석

다음 <그림 2>는 <표 6>의 기술통계량 결과에서

제시한 집단별 응답성향의 차이를 그래프를 통해 제

시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규정중심에 비해 원칙중심일 때,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회사에 유리한 회계처리)를 하

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리가능

성이 높은 경우 원칙중심(mean=5.05)이나 규정

중심(mean=4.82)에서의 실험참여자의 의사결정

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회사에 유리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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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래프의 값은 각 집단별 리스분류의사결정의 평균값을 이용(1= “금융리스로 처리”(㈜A에 불리)이며, 11= “운용리스로 처리”

(㈜A에 유리)).

<그림 2>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의 효과

36) 교차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각각 m, n개의 범주로 측정된 두 변수로 이루어진 m*n셀이 갖는 빈도분포에 의해서 이론적인 빈도와
실제빈도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변수간의 독립성 혹은 관련성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독립성 혹은 관련성

을 판단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카이스퀘어() 검정이다(Levin and Davis 1998).
37)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 단일변량분산분석(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하여 리스분류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위험선호태도 등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였다.
38) 이러한 분석방법은 리스분류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중요성의 측정치로서 응답치를 분류하기 위해 Agoglia et al.(2011)에 의해

이용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감사인이 금융리스나 운용리스 둘 중의 하나로 분류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

로써 단순한 평균차이분석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

정중심 mean=4.94, 원칙중심 mean=5.47).

4.3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회계원칙 규정방식 및 감리가능성

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의

검정을 위해 비모수통계방법인 교차분석(crosstab)

과 카이스퀘어() 검정을 이용하였다.36)37)

4.3.1 <가설 1>의 검정: 회계원칙 규정방식

회계원칙 규정방식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 1>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험참여자의 리스분류의사결정의 판단

을 운용리스(피감사기업에 유리한, 상대적으로 공격

적인 의사결정을 의미)와 금융리스(피감사기업에 불

리한,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의미)로

이분화하였다. 즉, 리스분류의사결정의 중간값인 6

(금융리스로 분류 1-운용리스로 분류 11, 11점 척

도)을 기준으로 응답을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

다. 여기서 1에서 5의 값을 응답한 경우에는 ‘금융

리스’로 분류한 성향을 나타내며, 7에서 11의 값을

응답한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 성향을 나타낸

다고 보았다. 단, 6의 값을 응답한 실험참여자는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38) 분석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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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분류의사결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계

회계원칙

규정방식

원칙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count

%

39

(55.7%)

31

(44.3%)

70

(100.00%)

규정중심

(일반기업회계기준)

count

%

46

(68.7%)

21

(31.3%)

67

(100.00%)

계 count%
85

(62.0%)

52

(38.0%)

137

(100.00%)

Pearson Chi-Square() = 2.435 (p<0.083)

주) 리스분류의사결정의 중간값인 6을 기준으로 응답을 이분화 함. (즉 1-5를 응답하면 ‘금융리스’로, 7-11을 응답하면 ‘운용리스’

로 분류.

<표 7> 회계원칙 규정방식이 리스분류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검정

39) 본 연구와 유사한 상황에서 수행된 Agoglia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실험설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Agoglia et al.(2011)은 실험에서 현재 미국에서 적용되는 기준(SFAS No. 13)과 현재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IAS 17)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비상장기업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사한 회계(감사)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제시된 기준에 대해

각국의 실험참여자가 인지 및 판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Agoglia et al.(2011)의 실험참여자는 재무제표작성자(CFO

등)였으나, 본 연구는 실험상황을 감사상황으로 설계하고 3년 이상의 감사경력이 있는 감사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실험결과의 차
이를 가져올 수 있다.

분석결과,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비율(즉, 피감사

기업에 유리한 보다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은 회계

처리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중

심인 상황 보다 상대적으로 덜 명확한 기준인 원칙

중심인 상황에서, 감사인들의 의사결정성향이 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다 더 명확한

상황(규정중심)이 제시될 때 31.3%(N=21)의 실

험참여자가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분류한 반면, 상

대적으로 덜 명확한 상황(원칙중심)이 제시될 때

44.3%의 실험참여자(N=31)가 운용리스로 분류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적으로 나타나(=2.435, p < 0.083), <가설

1>은 채택되었다.39)

4.3.2 <가설 2>의 검정: 감리가능성

<가설 2>인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설 1>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실험참여자의 리스분류의사결

정의 응답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이분화하여 분

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비율(즉, 피감사기업에

유리한 보다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이 크게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들의 공격적인 의사결정성

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33.3%(N=24)의 실험참여자가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분류한 반면, 감리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제시될 때 43.1%(N=28)의 실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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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분류의사결정

금융리스 운용리스 계

감리가능성

높음
count

%

48

(66.7%)

24

(33.3%)

72

(100.00%)

낮음
count

%

37

(56.9%)

28

(43.1%)

65

(100.00%)

계 count%
85

(62.0%)

52

(38.0%)

137

(100.00%)

Pearson Chi-Square() = 1.377 (p<0.159)

주) 리스분류의사결정의 중간값인 6을 기준으로 응답을 이분화 함. (즉 1-5를 응답하면 ‘금융리스’로, 7-11을 응답하면 ‘운용리스’

로 분류.

<표 8> 감리가능성이 리스분류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검정

자가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아(=1.377, p <

0.159), <가설 2>는 기각되었다.

4.3.3 기존연구 결과와의 비교

우선 본 연구의 <가설 1>과 관련하여 회계원칙 규

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은 감사인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규정중심의 기준에 비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 제

시되었을 때 감사인들은 피감사기업에 보다 유리한

방향인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더 공격적인 회계보고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는 회계기준에서 숫자(경제적 내용연수의

75%)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규정 중심)에

비해 구술적(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으로 표기

하여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원칙중심)에

회계관련 의사결정자의 공격적 보고성향을 증가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원칙 규정방식의 차이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는 규정중심 하의 기

준에서 보다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원칙중심의

기준에서 보다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유도한다는 상

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IFRS 도입

과 관련된 최근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

으나, 기존의 심리학 연구와는 동일한 결론을 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우선, 회계처리가 적용되는 한계수준을 상대적으

로 명확하게 제공하는 규정중심 기준의 표현상의 특

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리스기준은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기준에서

의 표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명확한 숫자

(100분의 75 이상)를 이용한 표현(규정중심)과 불

명확한 구술(상당부분)을 이용한 표현(원칙중심)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숫자의 표현은 기댓값이나 기

대효용의 계산이 가능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전

달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구술을 통한 표현은 애매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서는 유용하

지 않은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Wallsten et al.



심태섭․배수진

106 경영학연구 제42권 제1호 2013년 2월

40) 이는 “motivated reasoning task”로 표기되었다.

41) 예를 들면, 정확한 예측을 하여야 하는 과업(accurate assesment)에서는 두 방법 간 차이가 없었으나, 이에 비해 의도적으로 낙관

적 예측을 해야 하는 과업(optimistic assesment)에서는 두 방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는 원칙중심 하에서는 동일한 기준에 대해 감사인의

개인적 성향이나 유인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원칙중심의 기준인 IFRS하에서 감사인이 피감사기

업에 유리한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수치 혹은 구술로 제시된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는 심리학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Piercey(2009)의

연구는 또 다른 해석가능성을 제시한다. 심리학 이

론에서는 두 방식(수치와 구술로 제시된)에 의한 확

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예측하고 있으나 판단

및 의사결정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Budescu et

al. 2003; Budescu and Wallsten 1995; Huizingh

and Vrolijk 1997; Rapoport et al. 1990). 즉

두 방식간의 차이가 있음을 예측하는 심리학 이론과

실증연구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Piercey(2009)는 이 두 방식 간에 실증

적인 차이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

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관련 업무(task)의 성

격을 제시하였다. 즉 업무가 정확성(accuracy)을

파악하여야 하는 업무는 두 평가방법의 의사결정 결

과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다른 목적의 과업, 대표적

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40)

는 두 평가방법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41) 구체적으로 Piercey(2009)는 목

적을 가진 의도가 있는 실험과업에서 개개인이 숫자

혹은 구술로 제시된 확률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회

계상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목적을

가진 의도가 있는 실험과업에서 실험참여자는 수치

로 제시된 경우(본 연구의 규정중심) 보다 구술적인

표현(본 연구의 원칙중심)으로 제시된 경우에, 편의

(bias)를 가진 판단을 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향으

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실험과

업은 감사인의 입장에서 특정 목적을 의도하고자 하

는 회계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의도가

있는 실험과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술적인 표현

인 원칙중심이 제시된 상황에서 피감사기업에 보다

유리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 2>와 관련하여 감리가

능성(높음 vs. 낮음)은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감사인의 공격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칙중심의 기준인

IFRS하에서 감독기관은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해

감사인의 공격적 회계처리 성향을 어느 정도는 감소

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4 판단일치정도(consensus)에 대한 검토와 의사

결정품질

본 절에서는 본 실험에서 실험참여자의 응답특성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의 품질을 결정하는

판단일치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리스 규정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2권 제1호 2013년 2월 지우세요107

42) Einhorn(1974)는 전문가 의사결정자 집단에서 판단일치정도는 정확성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제시하였다. 즉, 전문

가 집단 내에서 판단일치정도의 결여는 적어도 일부가 정확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강한 판단일치정도가 반드시 정확성을 의미하지

는 않음을 주장하였다.
43) Bonner(2008, p.43)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회계감사 분야는 판단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제 결과를 알기가 어렵고, 전문기준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다.

44) 표준편차를 통하여 응답의 일치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절에
추가로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판단일치정도를 해석하였다.

4.4.1 판단일치정도의 의미

회계관련 판단 및 의사결정 연구에서의 의사결정

의 품질은 정확성(accuracy) 보다는 한 사람의 판

단이 동료나 전문가 집단에 속한 타인과의 판단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주로 고려해 왔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응답을 다른 사람의 응답과 비교해서 얻

어지는 판단 및 의사결정의 품질측정치를 일반적으

로 ‘판단일치정도(consensus)’라고 한다(Bonner

2008, p.42). 판단일치정도는 의사결정자들이 동

일한 사안에 대하여 평가한 응답이 일치하는 수준으

로 판단 및 의사결정의 품질을 결정한다. 유사한 관

점에서 Ashton(1985)은 회계감사과업을 이용한

회계의사결정 연구에서, 판단일치정도는 판단 및 의

사결정의 또 다른 품질차원으로 볼 수 있는 ‘정확성’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판단일치정도를 이용한 측정치

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틀릴 수 있다는 단점

도 존재한다.42)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

든 회계의사결정 연구, 특히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판단일치정도를 기준으로 품질을 판단하고 있다.43)

4.4.2 본 실험자료의 판단일치정도

본 연구에서도 의사결정의 품질로서, 처리변수 별

로 조작된 집단 내의 실험참여자들의 의사결정 간

판단일치정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

이 집단 내의 판단일치가 반드시 정확성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참여자간 응답성향의 차이

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간의 판단일치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

의 응답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44)

우선 응답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그림 3>

에서는 각 집단에 속한 실험참여자들이 응답척도 별

로 응답한 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우선, 회계원칙 규정방식에 따른 리스분류의사결

정의 차이를 보면(<그림 3>, [패널 A] 참고), 규정

중심의 경우에는 리스분류의사결정이 금융리스(덜

공격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원

칙중심에서는 금융리스 혹은 운용리스의 결정이 비

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감리가능성

별로는(<그림 3>, [패널 B]참고), 감리가능성이 낮

은 경우에는 리스분류의사결정이 금융리스 혹은 운

용리스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높은

경우에는 금융리스(덜 공격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응답분포는 회

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 상황 하에서 감사인

의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일치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원칙중심의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 응답자의 판단일치정도가 낮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그림 3>을 통하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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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A] 회계원칙 규정방식(원칙중심 vs. 규정중심)에 따른 리스분류의사결정

[패널B] 감리가능성(높음 vs. 낮음)에 따른 리스분류의사결정

주) 그래프의 값(count)은 각 집단별 리스분류의사결정의 각 척도에 해당하는 응답수를 이용(1= “금융리스로 처리”(㈜A에 불리)

이며, 11= “운용리스로 처리”(㈜A에 유리)).

<그림 3> 처리변수별 의사결정성향의 차이(응답척도의 응답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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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구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

4.5.1 연구결과의 해석: 종합

이상의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 상황 하

에서 감사인의 의사결정결과는 응답자의 판단일치정

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

다. 앞의 <그림 3>에서 제시한 차별적인 응답분포는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일치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각 실험참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

다. 즉, 표준편차의 값이 높은(낮은) 경우 판단일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이하평균과표준편차의통계량은 <표 6>을참고).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 변수를 교차하여

의사결정의 판단일치정도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우선 회계원칙 규정방식은 전체 집단에서 규정중

심 보다 원칙중심에서 공격적 의사결정이 증가되고

(평균이 4.88에서 5.26로 증가), 판단의 일치정도

는 감소하였다(표준편차가 2.858에서 2.989로 증

가).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는 원칙중심의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게다가 의사결정의 판단일치정도

가 낮기 때문에 감사인에 따라 동일한 회계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원칙중심 기준하에서는 감리가

능성을 높이더라도 판단의 일치정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여(표준편차가 2.903에서 3.903로 증가),

원칙중심인 IFRS하에서 감리가능성을 통하여 감사

인에 따라 동일한 거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다음으로 전체집단에서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에서 공격적 의사결정이 감소되나(평

균이 5.22에서 4.94로 감소), 이러한 판단의 일치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표준편차가 2.915에서

2.939로 증가). 이러한 결과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하는 경향을 단

순히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만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설검정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원칙중심

상황에서는 규정중심에 비해 감사인의 공격적 보고

성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감사인들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원칙중심 기준 하에서는 규정중

심 기준에 비하여 감사인간의 판단일치정도는 더욱

감소되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감사인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공격적인 보고성향의 증가나

감사인 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상황을 억제

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에 대하여는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감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감사인 별 판단일치

정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즉 표준편차가 증가하

여), 이는 결과적으로 감리가능성을 증가시킬지라도,

동일한 상황에 대해 감사인 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

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감독기관의 감

리가능성 강조방안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4.5.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FRS와 같은 원칙중심

기준에서는 종전의 규정중심에 비해 감사인의 공격

적 보고성향이 증가하며, 감사인 간의 판단일치정도

도 감소될 수 있다. 이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하에

서는 동일한 회계상황에 대하여 감사인이 피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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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유리한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

에 감사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IFRS 하에서는 회

계관련 의사결정자들이 명확한 지침이 없는 IFRS

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회계처리 할 가능성

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IFRS 하에서 회계관련 의사결정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IFRS기준

에 대하여 회계기준의 제정기관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이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감리가능성을 높

이는 경우 IFRS와 같은 원칙중심 기준하에서 감사

인의 공격적 회계처리성향은 감소되나, 감사인에 따

라 동일한 거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

성은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 감독기관은

단순한 감리가능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좀 더 철저

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해서는 재량적인 회

계선택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사후적 감독과

이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회계분식

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예를 들면 사전

감사나 수시감사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의 감독과 회계법인내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감사인도 원칙지향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Ⅴ. 결 론

IFRS는 재무적 환경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각 계정과목

에 대해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있

다. 또한 재무보고에 필요한 회계원칙 규정방식을

기존의 규정중심이 아닌 원칙중심에 기반하고 있다.

원칙중심의 회계원칙은 특정 회계처리에 대한 적용

수준에 대한 설명을, 숫자나 열거된 세부항목을 명

확하게 제시하는 것(규정중심) 대신, 사례나 지침에

의한 정의를 통해 구술적으로 표기하여 덜 명확하게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IFRS

는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권을 확대시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판단과 회계선택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규정중심의 기준과 현

재 IFRS가 근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원칙중심의

기준의 차이가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더불어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규제기

관의 감리가능성 확대가 회계관련 의사결정자(감사

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칙중심인 IFRS 하에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회계기준 제정기관은 앞으로 회계관련 의사결

정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IFRS

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기존 의사결정연구

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실험참여자들 간 판단일치

정도를 검토한 결과, 감사인은 IFRS와 같은 원칙중

심의 기준 하에서 동일한 회계상황을 감사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특히 감리가능성을 높이는 경우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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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실험상황에서는 피감사인을 중요한 고객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실험참여자(감사인)가 피감사인이 상
장법인 혹은 비상장법인인가에 따라 중요한 고객으로 인지하는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러한 경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가 어려웠다. 따라

서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 하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감사인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단순한 감리가능성의

확대 보다는 실질적인 감리기능의 강화나 회계감사

인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연

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화를 위

해 다양한 회계사례를 이용하여 규정과 원칙중심 하

에서 의사결정행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실험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실

험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험참여자

들은 설문지를 통해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나, 격리

된 공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아 완벽한 환

경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실험설계상 감사

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요소(감사계약기간 및 시점 등)를 명확히 반영하

지 못하거나, 실험참여자가 연구자가 설계한 실험상

황과 동일하게 실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포함한다.45)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

리 감사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영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본 연

구의 결과해석이 신중하여야 한다. 추가로 미래연구

에서는 변화된 회계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속성을 분

석하고, 이러한 속성들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효과

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속성

과 관련된 이론을 밝히고, 개발하는 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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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는 실제 사용된 설문지의 주요 부분만을 첨부하였다.

<부록> 실험 설문지1)

Ⅰ. 실험집단 G11(규정방식: 원칙중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감리가능성: 높음)

※ 이제부터 가상 사례가 제시됩니다.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사례의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 항

목에 대한 답변이 실제 사례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응답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사례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제 ㈜A의 감사상황이 귀하께 제시됩니다. 제시되는 상황은 모두 가상 상황이며, 제시된 정보 이외의

상황이나 정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제시되는 내용만을 고려하여,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ection 1> 리스자산의 분류기준

㈜A는 상장법인으로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며, 현재 ㈜A에서 문제가 된 리스와 관련된

K-IFRS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리스(finance lease) 분류기준: K-IFRS 제1017호 문단10

10.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⑴ - (2) 생략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는 경우

⑷ - (5) 생략

※ 위 (3)과 (4)의 “상당부분”과 “상당하는”에 대한 실무지침은 전혀 없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감사

인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분류기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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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2> 기계장치의 취득(리스계약) 및 기타 상황

※ 귀하는 가상기업 ㈜A의 회계감사인이라고 가정합니다. ㈜A는 당기에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리스자산의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장치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10년이며, 동 리스계약은 5년 동안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리스계약에는 해당자산

의 최초의 해지불능기간 말(5년도 말)에, 일정 비율로 월별 리스료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option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추가로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총 리스기간은 8년(내용연수 10년)이

되나, 현재의 상황에서 5년 후 리스계약을 갱신을 할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외의 다른 조건은 금융리스분

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정보 1) ㈜A의 재무상황

(1) 위의 리스자산을 운용리스 혹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A의 당기 말(리스계약이 속한 첫

해)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 268,430,807 원 -88,658,694 원

EPS 14.78 원 -4.88 원

ROA 0.21% -0.07%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88.44% 92.34%

즉, ㈜A는 해당 리스자산을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분류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적자보고(당기순손

실)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익관련 재무비율이 하향 조정되며,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2) 현재 ㈜A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으며, 향후 5년간 이 차입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재무비율이 현

재보다 악화될 경우 차입금 상환 압력이 예상됩니다.

(3) 귀하는 ㈜A를 포함하여 관련회사 총5개 회사를 감사하고 있기에 ㈜A는 귀하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

(추가정보 2) 감사보고서 감리가능성

최근 금융감독원은 K-IFRS 도입 후, 추후 2~3년 동안 K-IFRS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검토

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일제 점검하는 등 품질관리감리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지

난 5년 간 ㈜A에 감리가 실시된 적은 없으며, 최근 ㈜A와 유사 업종의 기업에서 분식회계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A는 감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감리대상 선정시 리스분류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최근의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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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3) 피감사기업(고객)의 요구

㈜A에서는 위의 리스자산과 유사한 리스자산에 대하여 기존에 대부분 리스계약기간 말에 리스계약을 갱신하

였기에 금융리스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비록 위의 리스계약에 대한 갱신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감사인인

귀하도 ㈜A가 위 리스계약을 갱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리스자산에 대하여 ㈜A의 회계담당자는 리스구분기준 중 리스기간과 관련하여 리스계약을 5년

말에 갱신할 경우 리스기간이 총 8년이 되어 경제적 내용연수인 10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현 시

점에서는 이러한 갱신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기간은 5년이므로 경제적 내용연수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 회사담당자는 회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이를 운용

리스로 구분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의 리스가 금융리스로 처리되어 회사의 재무상

황이 악화된다면, ㈜A는 “귀하와의 차년도 이후의 감사계약이 불투명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section 3> 리스분류 의사결정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A의 감사인으로서 위의 리스거래에 대한 귀하의 판단을 아래의

1~11사이의 한 곳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십시오.(여기서 11= “운용리스로 처리”(㈜A에 유리)이며,

1= “금융리스로 처리”(㈜A에 불리)입니다.) 위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내용이나 정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사항은 감사의견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가정합니다.

금융리스로 

확실히 처리 

                  운용리스로 

확실히 처리      

 1       2         3        4        5        6       7        8        9       10       11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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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에 제시한 G11과 다른 내용만을 제시하며, 설문지의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다.

Ⅱ. 실험집단 G22(규정방식: 규정중심(일반기업회계기준), 감리가능성: 낮음)2)

<Section 1> 리스자산의 분류기준

㈜A는 비상장법인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으로, 현재 ㈜A에서 문제가 된 리스와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리스(finance lease) 분류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3.6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

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⑴ - (2) (생략)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 (5) (생략)

※ 위 (3)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이면 문단 13.6⑶의 경우에 해

당한다”(실무지침13.6)과 (4)와 관련하여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

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100분의 90 이상이면 문단 13.6⑷의 경우에 해당한다.”(실무지침13.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분류기준 (생략)

(추가정보 2) 감사보고서 감리가능성

㈜A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바 있고 당시 큰 지적사항이 없었기에, ㈜A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감

리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추가정보 3) 피감사기업(고객)의 요구

(동일) 그러나 위의 리스자산에 대하여 ㈜A의 회계담당자는 리스구분기준 중 리스기간과 관련하여 리스계약

을 5년 말에 갱신할 경우 리스기간이 총 8년이 되어 경제적 내용연수의 75%를 초과하지만, 현 시점에

서는 이러한 갱신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기간은 5년이므로 경제적 내용연수의

75%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 바, 회사담당자는 회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이를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의 리스가 금융리스로 처리되어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

화된다면, ㈜A는 “귀하와의 차년도 이후의 감사계약이 불투명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Effects of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and Audit Review

Probability on Auditors’ Leas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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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ecent adoption of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Korea,

the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has been changed from a rule-based standard to a principle-

based standard. Rule-based standards typically provide very detailed guidelines and bright

line tests by using numerically expressed rules in determining the correct accounting treatments

for a transaction or event. In contrast, principle-based standards are documents of broad principle,

which rely on the professional judgement of the users of the standards. In principle-based

standards, most principles are expressed verbally with few rule and guidelines for specific

accounting treatment. According to psychology research, the verbally expressed standards

(principle-based) are perceived less precise than the numerical stated standards (rules-based).

By providing broad principle, principle-based standards allow users to do discretionary accounting

treatment within the principles. Principle-based approach, therefore, makes it possible for a

manager to choose the accounting treatment suited for their corporate circumstances. However,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of expanding a manager's tendency to make an opportunistic

choice when deciding accounting treatment or to spread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Also,

preparers or auditors may treat the same accounting transactions differently, because there

are no specific rules in a principle-based standard.

The previous research have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types of accounting standards on

preparers' financial reporting judgments. Many studies reported that principle-based standards

mitigate aggressive reporting decision, but the opposite results are also reported. In Korea, a

principle-based standard, Korean-IF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1, so the impa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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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standard-type changes need to be studie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on the judgments of

auditors in lease classific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audit review

probability on auditors' decision, because under a principle-based standard it is needed to

reduce auditors aggressive reporting by the audit review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ypes of accounting standards (principle-based

vs. rule-based) and audit review probability (high vs. low) on auditors' lease classification

decision. In Korea, there are two kinds of accounting standards; (1) Korean-IFRS is for mainly

publicly listed companies and (2) Korean-GAAP for unlisted companies. In lease classification

provision, Korean-IFRS accepted principle-based approach like IFRS (major part of the

economic life of the asset). However, Korean-GAAP is a rule-based standard (75% or more of

the estimated economic life of the leased asset). In this study, Korean-IFRS is regarded as a

principle-based standard, and Korean-GAAP is considered as a rule-based standard.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and collected the data by a questionnaire. Two treatment

variables ((1)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principle-based vs. rules-based), (2) Audit review

probability (high vs. low)) were manipulated as between-subject. Accordingly this experiment

is designed with 4 groups.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as auditors' lease classification

decision by 11-point scale. The subjects are auditors presently working at Big 4 accounting

firms in Korea, and having at least three years’experience as auditors.

The procedure of the experiment consists of 3 steps. In the first step, subjects responded the

questions related to demographics and risk preferences. Next second step, the questionnaires

provided a fictitious audit situation related to lease classification decision (capital lease or

operating lease). The subjects were assumed as auditors of hypothetical company. And they

were provided guidelines for classifying a lease, information about acquisition of a leased

asset, and other conditions with regard to the hypothetical company. Additionally they were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impacts of different accounting treatments on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After considering the case information, subjects responded their lease

classification decision. In final step, subject completed questions for manipulation check.

The analysis of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subjects in a principle-based standard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take aggressive position in classifying the leases than those under

a rule-based standard. Second, under a higher audit review probability, subjects are more

likely to decide aggressively, but this resul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consensus of the classification decision, under a principle-based standa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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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ncy of different accounting treatment for same accounting transactions increases. Also,

this tendency does not decrease by increasing audit review probability.

The results above suggest th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to include

an additional standard within IFRS (including Korean-IFRS) to mitigate the aggressive financial

decision of auditors or preparers. Also, by providing more detailed rule in current IFRS or by

continuously educating auditors, the tendency for different accounting treatments for same

transactions can be decreased.

Key words: IFRS, K-IFRS, Principles-based, Rules-based, Audit review probability,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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